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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범위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9.11.기준 총 222만명으로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상황

– 외국인인주민수 (’09) 1,106천명 → (’12) 1,409천명 → (’15) 1,711천명 

→ (’18)2,054천명 → (’19) 2,217천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시스템은 여전히 법체계와 지자체 지원현장의 괴리로 인하여 정책대상

의 혼란, 예산운영의 어려움 등 다수 문제점 발생

– 이는 법령과 조례간 정책대상의 혼재, 조례시행 시책의 법령 근거 부재, 내

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원적 등록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고 있는 실정임

❍ 이상의 문제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신

장하고, 주민으로서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가 차질없이, 또 

지역간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제도적 측면

(관련 법령 및 지원체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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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외국인주민 관련)

  - 주민으로서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조직 및 지원시설 운영

  - 외국인주민 참여시스템 현황 

 (외국인 관련)

  - 외국인에 대한 등록/관리 이원화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 개선과제 도출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 법령개정(안) 제안  

Ⅱ.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외국인주민의 지위

(1) 문제점

1) 외국인주민의 주민 지위 불명확

❍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됨을 인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

석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함

으로써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이원적 관리 불가피 

 

2) 외국인주민의 개념혼란

❍ 현재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의 범위에는 외국인과 내국인(귀화)

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대상을 외국인주민이라

고 일률적으로 명명함으로써 혼돈 초래

3) 불법체류자의 범위 포함 문제

❍ 현행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합법적으로 체류가 등록된 외국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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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 정책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긴급의료지원, 체류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등)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2) 개선방안

1) 외국인주민의 지위 명시

❍ ‘외국인’주민의 권리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표명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주민’의 개념이나 대상 규정에 외국

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안) 주민등록법 • 주민 대상에 포함(제6조 제1항의 4 신설 : 대상항목에 외국인 신설)

  2안) 지방자치법 • 주민 개념에 포함(제13조 제2항 개정)

 

2)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칭 변경  

현행(지원조례) 변경(안) 비고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등
‘외국인’주민 이외에 한국국적 
취득자 포함 의미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

전제조건 삭제, 
외국인으로 규정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좌동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삭제 대상 모호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제2조의 1 : 용어 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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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체류자 문제의 규정  

❍ ‘외국인주민’에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사회내 불

가피한 긴급지원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지원근거 필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제6조의 3항 단서조항 신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조직 및 지원시설

(1) 문제점

1) 관련 행정조직의 역할 및 규모 차이

❍ 외국인주민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기준이 없고, 외국인주민 전담부서(또

는 담당직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조직(인력)의 편

차가 큰 것은 물론, 역할(수행업무) 역시 비체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 

2)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 

❍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설운영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어

려움 발생

3) 지원시설의 적정 기준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지원시설간 

기능이나 운영상 편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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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 전담부서 설치 

❍ 외국인주민의 주민수 반영에 따른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전제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법  • 주민 대상의 범주내 외국인 포함(제6조 제1항의 4 신설) 

❍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및 인력모형 개발

2)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제11조의2(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주민등록법 • 위 개정안 참조

외국인주민지원조례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개정(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신설(제5항)

3) 지원시설 설치 및 지정의 내실화

❍ 조례에 규정된 지원시설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 검토를 위하여, 

적정인력규모 및 시설규모 산출방법 마련 필요  

3. 외국인주민의 참여활동

(1) 문제점

1) 운영실적과 외국인주민 참여비율의 저조

–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설치(146), 회의(연간 169회, 1협의회당 1.2회), 

제안(총 47건 제안, 27건 채택, 1협의회당 0.3건), 외국인주민 비율(전체 

1,803명중 224명으로 전체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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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총 12개의 자문회의가 연간 9회의 회의의 개최하여 

자문회 1개당 연평균 0.75회 개최, 미개최 자문회의 5개

2) 회의개최의 임의성 및 비공개

– 현재 조례상으로 규정된 회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단체장의 관심 정

도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 외국인주민 참여시스템의 구성, 회의내용, 회의결과의 조치 등을 일반 주

민은 물론, 외국인주민도 확인하기 어려움(일본 위원구성, 회의내용, 회의

결과 피드백 공시)

3)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성격 중복

– 조례에서 각각에 대한 규정과 기능 부여, 그러나 각각 참여자 확보가 쉽지 

않고, 역할 유사 측면으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광역 6, 기초 80)

(2) 개선방안 

1) 위원 구성 개선 

외국인주민 참여율

확대

• 외국인주민 참여비율 확대를 통하여 외국인주민 시책심의나 자문의 실효성

을 제고. 지원협의회의(외국인주민의 비율 25%), 자문회의(50%)를 확보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8조 및 제15조 개정

 

2) 회의운영의 명료화 및 공개

회의운영 명료화
•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례회를 명시, 회의 개최여부의 모호성 제거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1조 및 제17조 개정

회의 운영 및 내용 

공개

• 공시를 통하여 회의참여자의 책임성 및 참여율 제고, 행정의 적극성 부여, 

  주민(외국인주민의 포함)의 관심 유도 등의 효과 모색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7조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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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와 자문회의의 역할 재조정

지원협의회
• 현재와 같이 관련 행정기관, 전문가, 외국인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주민 시책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

대표자회의

• 기존 자문회의를 외국인주민들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로 전환

• 행정 주도가 아니라 외국인주민에 의한 자율적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

표 자회의와 행정간 시책건의 피드백 관계를 명시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5조 개정

Ⅲ. 외국인주민 등록/관리 이원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외국인주민관리의 이중성

1) 법과 현실의 괴리

❍ 실제 생활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 양자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지방자치단체)에서 양자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관리의 중복 비용 발생, ‘외국인’주민의 주민

지원 누락,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합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불합리, ‘외국인’주민의 민간분야 생활불편 등 다양한 문제 발생

2) 사회통합의 이념과 실제의 괴리

❍ 정책적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정책추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생

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에서 이중적 관리가 행해짐으로써, 사회통

합의 실질적 의미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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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의 이중적 관리는 외국의 사례와 바교해 볼 때도 

외국인관리정책의 경직성과 통제성을 보여줌

– 주민등록체계를 두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주민등록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외국인의 주민차원 관리는 ‘자치사무’로

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등록에 통합하여 관리

 

(2) 외국인의 사회생활 불편 지속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토대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에 기초하여 이루어 짐

– 그러나 외국인주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으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주민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내국인’주민과 별도 관

리되면서, 주민등록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기초서비스의 누락 및 제외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

2. 개선방안

(1) 기본방향

기존 제도 유지 : 부처간 이견 및 충돌 최소화
• 외국인등록제도(출입국관리기관), 주민등록제

도(지방자치단체)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표 기재방식만 변경 • 외국인대장 작성관리 → 주민등록 작성관리

외국인 관리 혼란 방지/행정비용 최소화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 사용



ix

연구 요약

(2) 관리시스템 조정





x

외국인주민 관계 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

(3) 법적개정 사항

법적 근거 ○ 외국인의 ‘주민’ 대상 개정(주민등록법 제6조 개정)

관련 절차

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출입국관리법 제34조 개정)

② 주민등록번호 기재(주민등록법 제7조 개정)

③ 주민등록 신고(주민등록법 제8조 개정)

④ 신고사항(주민등록법 제10조 개정)

⑤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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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9.11.기준 총 222만명으로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상황

– 외국인인주민수 (’09) 1,106천명 → (’12) 1,409천명 → (’15) 1,711천명 

→ (’18)2,054천명 → (’19) 2,217천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5년 이상 장기거주자는 449천명(한국국적 미취득자 중 27%)

❍ 외국인주민의 수적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의 기여도 확대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와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옴

– ’05년 ‘공직선거법’ 개정(지방선거권 인정)

– ’06년 ‘전국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및 지방

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 시작 

– ’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09년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개정(외국인주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등)  

– ’12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조례(안)’ 마련

– ’19년까지 각 년도 관계부처 ‘외국인정책시행계획’ 마련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시스템은 여전히 법체계와 지자체 지원현장의 괴리로 인하여 정책대상

의 혼란, 예산운영의 어려움 등 다수 문제점 발생

– 이는 법령과 조례간 정책대상의 혼재, 조례시행 시책의 법령 근거 부재, 내

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원적 등록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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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문제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으로서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가 차질없이, 

또 지역간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에 대한 제도적 측면(관

련 법령 및 지원체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

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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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연구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제도 및 관련 시스템임

– 시간범위는 2020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분석·대안을 모색하며, 복수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

적 대안을 아울러 모색함

– 내용범위는 크게 4가지 측면, 즉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현황 분

석,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그리고 이

에 기반한 법령개정(안) 제안임1)  

<표 1-1> 연구범위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외국인주민 관련)

  - 주민으로서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조직 및 지원시설 운영

  - 외국인주민 참여시스템 현황 

 (외국인 관련)

  - 외국인에 대한 등록/관리 이원화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 개선과제 도출

•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 법령개정(안) 제안  

1) 외국인주민정책은 추진기반을 기준으로 제도적 측면과 시책적 측면으로,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 등으로 구분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한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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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 활용

– 연구의 필요성 및 요소별 내용 등에 대한 논리적 검토를 위하여 기존 관련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조사 방법 적용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외국인주민관련 통계자료 및 행정안전부

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관련 현황조사 결과 등 활용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앙정부 관계자 의견검토를 위하여 관계자 회의자

료(외국인주민지원업무 관계자회의 자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업무 담당

자회의 자료 등) 및 국회 법령검토자료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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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주민의 의의 및 정책추진체계

제1절 외국인주민의 정의 및 유사개념

1. 외국인주민의 개념

❍ ‘외국인주민’의 개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

은 자”를 의미함

❍ ‘외국인주민’이란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정책 용어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고 

있음2)

– 첫째,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둘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셋째,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며, 이 가운데 셋째 유형에 대

해서는 명확한 부가적 설명은 없지만, 첫째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록 외국

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함(유학생, 기타 외국인 등)3)  

  

2) 때문에 이 용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시책 등에 사용되고, 여타 부처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관계부처,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2019.12. 등 참조

3)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정책추진상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문

제제기 및 개선방안의 모색은 다음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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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개념

❍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책 목적에 따라 각기 규

정하는 바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록외국인(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 목적에 따

라 개념의 확대(예: 외국인주민) 또는 축소(예: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    

 

<표 2-1> 외국인 관련 법률상 용어 

4) 법무부의 ‘외국인’은 단기체류 외국인(친지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구분되는

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록외국인’이라고 함. 이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부여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상 관련법률 규정내용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등록외국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을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외국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한국인이거나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취득자와 출생시부터 한국인이거나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배우자 

및 그 자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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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됨

대상 관련법률 규정내용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

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법제2조 단서 규정에 동법의 적용 제오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체

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인 자가 동법의 적용 

대상)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

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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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인주민 관련 현황 

1. 외국인주민수

❍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수는 2,216,61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51,779,203명)의 4.3%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

국인)가 1,778,918명, 한국국적 취득자가 185,728명, 외국인주민 자녀(출

생)가 251,966명으로 구성됨 

–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가 515,051명, 외국국적동포 303,245명, 결혼이민자 173,882명, 유학생 

160,610명 등임

❍ 지역별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가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 인천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이 여타 시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2-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구분
총인구

('19.11.1.)
비율 합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51,779,203 4.3% 2,216,612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서울 9,639,541  4.8% 465,885 390,177 75,322  33,281  54,647  91,166  135,761 42,208 33,500 

부산 3,372,692  2.3% 77,968 60,502 13,855  7,257  12,475  3,815  23,100 5,998 11,468 

대구 2,429,940  2.2% 53,023 40,092 9,358  5,382  5,960  3,212  16,180 4,330 8,601 

인천 2,952,237  4.4% 130,292 100,174 25,209  11,545  6,068  18,942  38,410 14,666 15,452 

광주 1,489,730  2.9% 43,053 33,286 7,312  3,635  6,156  2,944  13,239 3,297 6,470 

대전 1,498,839  2.3% 34,148 25,147 2,879  3,457  7,009  1,798  10,004 3,059 5,942 

울산 1,143,692  3.3% 37,284 28,604 8,338  3,503  1,704  4,830  10,229 3,145 5,535 

세종 338,136  2.9% 9,814 7,829 2,117  824  1,437  832  2,619  666 1,319 

경기 13,300,900  5.4% 720,090 594,795 199,634 52,697  21,200  124,647  196,617 60,403 6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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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2019.11.1.기준)

❍ 한편 기초단위에서 주민수의 10%를 상회하는 자치단체는 모두 10개 자치

단체이며, 음성군이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 

금천구, 포천시 등의 순임

– 지역내 외국인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로 92,787명(주민내 비율 

13.0%)이며, 이 외에도 시흥시(59,634명), 영등포구(55,524명), 구로구

(54,937명) 등의 외국인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 2-3> 기초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외국인주민 비율 10% 이상)

구분
총인구

('19.11.1.)
비율 합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강원 1,520,127  2.5% 38,504 27,008 6,550  3,873  4,406  1,854  10,325 3,786 7,710 

충북 1,629,343  4.6% 74,880 59,783 20,077  5,601  4,408  9,342  20,355 5,382 9,715 

충남 2,188,649  5.8% 127,057 104,018 34,757  9,089  7,662  17,827  34,683 8,234 14,805 

전북 1,807,423  3.4% 62,151 43,960 11,096  6,000  8,234  2,177  16,453 5,595 12,596 

전남 1,787,543  3.8% 68,719 47,778 18,839  6,684  2,197  2,274  17,784 6,038 14,903 

경북 2,668,154  3.9% 104,596 81,840 26,483  8,007  11,117  6,085  30,148 7,118 15,638 

경남 3,347,209  4.0% 134,675 105,908 43,162  10,305  3,640  9,413  39,388 9,691 19,076 

제주 665,048  5.2% 34,473 28,017 10,063  2,742  2,290  2,087  10,835 2,112 4,344 

구분
총인구

('19.11.1.)
비율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51,779,203 4.3% 2,216,612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중구 130,957  10.5% 13,796 12,559 1,771  663  2,628  2,383  5,114  658 579 

구로구 435,560  12.6% 54,937 46,036 14,085  3,224  502  14,836  13,389 6,532 2,369 

금천구 249,747  13.2% 32,851 27,554 8,895  2,105  149  9,258  7,147  3,84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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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2019.11.1.기준)

2. 외국인주민 제도현황5)

(1)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음

– 외국인주민지원조례 : 행안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06.10.)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 여가부 표준조례안('11.4.)

– 통합조례 : 양 조례의 유사·중복 규정 정비 등 행안부 통합표준안('12.4.)

❍ 제정 현황

– 현재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및 225개 시·군·구임

5) 외국인주민관련 제도 현황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 1월~3월 동안 17개 시·도, 226개 시·군·

구를 대상(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을 참고함

구분
총인구

('19.11.1.)
비율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영등포구 394,083  14.1% 55,524 48,180 15,204  3,125  395  16,171  13,285 5,630 1,714 

안산시 714,650  13.0% 92,787 79,356 25,334  5,528  1,136  21,556  25,802 7,877 5,554 

시흥시 508,749  11.7% 59,634 50,283 16,590  4,012  403  14,309  14,969 5,061 4,290 

포천시 159,871  13.2% 21,113 18,933 9,334  869  502  1,155  7,073  896 1,284 

진천군 87,525  12.0% 10,462 9,058 3,727  563  24  1,871  2,873  546 858 

음성군 104,823  15.0% 15,676 14,065 6,619  709  58  2,268  4,411  639 972 

영암군 57,476  12.6% 7,269 6,154 2,633  409  75  758  2,279  358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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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제정 현황 

지자체
(기초 수)

소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둘 다 제정 통합조례

합 계 242 13 11 142 76

서울(25) 26 - 2 13 11

부산(16) 16 2 6 8 -

대구(8) 9 - - 7 2

인천(10) 11 1 - 9 1

광주(5) 6 - - 3 3

대전(5) 6 - 1 5 -

울산(5) 6 - - 3 3

세종 1 - - - 1

경기(31) 32 3 - 10 19

강원(18) 19 - 1 10 8

충북(11) 12 - - 7 5

충남(15) 16 4 - 7 5

전북(14) 15 - - 11 4

전남(22) 23 - - 18 5

경북(23) 24 2 1 15 6

경남(18) 19 1 - 15 3

제주 1 - - 1 -

주1: (미제정) 부산 연제구
주2: (다문화가족지원조례만 제정) 서울 강서, 서울 도봉, 부산 중구, 부산진, 부산 동래, 부산 남, 부산 사

하, 부산 기장, 대전 동, 강원 속초, 경북 군위

(2)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참여시스템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참여시스템은 먼저 조

례상 명시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들 수 있음 

– 먼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경우 16개 시·도 및 130개 시·군·구에서 

운영중이며, 위원은 총 1,803명임(외국인주민 224명, 12.4%)

– 다음,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경우 4개 시·도 및 8개 시군구에서 지원협의

회와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위원 총 145명/ 외국인주민 67명,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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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와 통합하여 운

영하고 있음

<표 2-5>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 현황

지자체
(기초단체 수)

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현황

소계 내국인 외국인주민

합 계 146(130) 1,803 1,579 224

서울(25) 15(14) 180 153 27

부산(16) 5(4) 72 64 8

대구(8) 2(1) 29 24 5

인천(10) 8(7) 88 79 9

광주(5) 2(1) 29 27 2

대전(5) 2(1) 25 23 2

울산(5) 5(4) 64 58 6

세종 1 13 10 3

경기(31) 22(22) 308 271 37

강원(18) 6(5) 61 54 7

충북(11) 8(7) 84 75 9

충남(15) 8(7) 115 91 24

전북(14) 14(13) 151 135 16

전남(22) 20(19) 230 205 25

경북(23) 18(17) 203 185 18

경남(18) 9(8) 116 101 15

제주 1 35 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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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외국인주민자문회의 구성 현황

지자체
(기초단체 수)

구성 지자체
구성 현황

소계 내국인 외국인주민

합 계 12(8) 158 91 67

부산(16) 1(1) 13 13 0

대구(8) 2(2) 20 19 1

울산(5) 2(1) 28 10 18

경기(31) 2(2) 26 12 14

강원(18) 2(2) 16 14 2

충남(15) 1(0) 15 0 15

경북(23) 1(0) 17 15 2

제주 1(0) 23 8 15

주: 6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지원협의회와 통합 운영

 

❍ 한편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조직과 

별개로 외국인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여, 시정관련 정책제안, 모니

터링, 홍보 등 정책협력장치로 활용하고 있음

<표 2-7>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현황

지자체 명  칭 구성 출신국가 역할

합 계 5 10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44 인도네시아 등 22개 정책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16 중국 등 9개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13 중국 등 8개 정책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부천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15 중국 등 13개 의견수렴, 시책홍보·협조 등

안산시 외국인주민협의회 19 중국 등 11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문

※ 이외에도 전남,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정책제안을 위해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광산구에서는 관련시책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명예통장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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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지방비 지원시설)

❍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지원협의회나 자문회의와 같은 비상

설조직 이외에 상시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위한 지원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원시설은 5개 시·도 및 25개 시·군·구에서 총 56개의 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기관)을 운영

– 이들 지원시설의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 등 운영에 어려

움이 있는 실정임

<표 2-8>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현황

구분 명칭 방식 운 영 자

서울(20)

서울글로벌센터 위탁 밀알복지재단

서남권글로벌센터 위탁 (사)이주민 지원센터 친구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위탁 서울관광재단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강남구청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금천구청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마포구청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서울시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용산구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용산구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직영 서초구청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노동인권회관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사)티뷰크사회복지재단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진각복지재단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위탁 (사)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 (사)티뷰크사회복지재단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직영 영등포구청

서남권글로벌센터(교육지원팀) 직영 영등포구청

부산(2)
부산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위탁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사)이주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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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방비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하며,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구분 명칭 방식 운 영 자

인천(3)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직영 인천광역시

IFEZ글로벌센터 직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울산(1) 울산글로벌센터 직영 울산광역시

경기(7)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위탁 한국기독교장로회주민교회

부천시 지정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지정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직영 안산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 (사)국경없는 마을

강원(1) 원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 (사)함께하는 공동체

충북(1)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위탁 (사)글로벌투게더음성

충남(4)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단체)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당진YMCA

홍성이주민센터 위탁 홍성이주민센터

서천군HAPPY외국인지원센터 위탁 장항청년회의소

전남(1)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직영 여수시

경북(8)

포항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위탁 말씀숲교회

포항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위탁 늘사랑교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유)대구구 천주교회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위탁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꿈을이루는 사람들 마하이주민센터 위탁 (사)꿈을이루는사람들

영천외국인상담센터 위탁 (사)영천외국인센터

경산시외국인상담소 위탁 경산시외국인상담소

글로벌다문화복지센터(경산) 위탁 글로벌다문화복지센터

경남(7)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위탁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이주민센터 위탁 천주교마사교구이주사목위원회

웅남동외국인커뮤니티센터 직영 창원시(웅남동)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기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김해 이주민의 집 기타 김해 이주민의 집

양산외국인 노동자의 집 기타 양산외국인 노동자의집

희망웅상 기타 희망웅상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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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

❍ 외국인관련 전체 정책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여 구성됨

– 동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며,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운영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

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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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은 19개 

기관(15부·1위원회·3청),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이며, 이들 

기관의 2020년 핵심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

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

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

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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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외국인정책 참여 중앙부처와 핵심 역할(2020년 추진방향)

구분 추진방향(2020 외국인정책시행계획안)

교육부
- 유학생 유치 강화 및 체계적인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
- 이민배경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교육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해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종합적 정주 여건 지원
- 우수 중견 과학자 초빙 등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부
-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상호 문화·관광 체험 기회 확대 및 내실화
- 외국인 인권 증진, 차별방지, 난민문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추진

법무부

-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외국인의 자립강화와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및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구체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인권보호 관련 인프라 확충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추진 지원 확대
-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문화체육관광부
- MICE, 웰니스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응한 방한 관광 시장 다변화 추진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기업 채용 연계로 우수인력의 재유출 방지

보건복지부
-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확대 및 권익·편의 증진을 통한 유치 활성화
-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

- 국내 경기 및 고용전망, 업종별 인력부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규
모 결정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노력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 강화 및 불법체류 방지

여성가족부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확대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 환승 체류시간 및 환승객 편의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
- 한국문화 체험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재환승여객 및 인바운드 수요 증대 기여

해양수산부
- 크루즈 시장 다변화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 크루즈 인프라 확충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방지 업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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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계부처, 2020 외국인정책시행계획안(2019.12) 내용을 재구성. 

<표 2-10> 외국인정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핵심 역할

구분 외국인정책 주요사항

광역자치단체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각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개발 및 시행

기초자치단체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지원 조례 기반)
- 각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개발 및 시행

구분 추진방향(2020 외국인정책시행계획안)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고도화 및 유관 산업·창업 생태계와 교류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국가 위상에 조력

방송통신위원회
- 외국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확대
-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통계청
-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맞춤형 통계 생산·제공 강화
- 관계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외국인 통계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경찰청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치안 관련 민관협력 활성화
-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보호 확대

해양경찰청
- 안전한 해양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조 강화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순찰 및 현장 점검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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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인주민6)의 지위

1. 문제점

▶ 외국인주민의 주민 지위 불명확

▶ 외국인주민의 개념혼란

▶ 불법체류자의 범위 포함 문제

 
(1) 외국인주민의 ‘주민’ 지위 불명확

❍ ‘외국인’주민에 대한 주민 지위의 인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주민임을 명시한 규정은 없지

만, 제12조의 내용중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유권해석과 참정

권을 포함한 여타의 조문을 통하여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됨을 인정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외국인주민의 규정과 대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 문제는 본 절의 다음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보고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주민 관련 용어의 사용을 다음의 기준

에 의하고 있음

   ① 외국인주민 : 행안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상 외국인주민 규정대상을 총칭하여 사용할 경우 

   ②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제외)

   ③ ‘외국인’주민 : ②의 외국인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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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의 개정 당시에도 외국인의 주민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과거 행정자치부)는 유권해석

을 통하여 외국인을 주민에 포함   

      * 행정자치부는 2007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

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함 

– 이러한 유권해석은 외국인의 주민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그러나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한 반면,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조례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적극적 권리 주체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의 경우 주민등록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함으로써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이원적 

관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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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

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

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

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인주민의 개념 혼란

❍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이라는 개념에는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존재

– 현재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의 범위에는 외국인과 내국인(귀화)

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대상을 외국인주민이라

고 일률적으로 명명함으로써 혼돈 초래 

– 일본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외국인주민(또는 외국인시민)’이라는 용어를 

총무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의 외국인주민은 우리

의 등록외국인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해당



30

외국인주민 관계 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

<표 3-1>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주민’ 포함 범위

한국 일본

유형

◾ ○○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

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그 자녀

◾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

◾ 중장기체류자(체류카드교부대상자) 

◾ 특별영주자(특별영주자증명서교부대상자)

◾ 일시비호허가자(또는 가체재허가자)

◾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 체재자)

근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주민기본대장법

특징 정책대상 중심 정의 체류자격 중심 규정

(3) 불법체류자의 범위 포함 문제

❍ 현행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합법적으로 체류등록된 외국인에 한하

며,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 정책대상에서 제외

–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서도 불법체류외국인의 경

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학계 일부에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도 지방자치단

체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행 법체계 및 사

회적 안전관리시스템의 유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통념상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긴

급의료지원, 체류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등)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대 및 장기화, 국가간 입출국의 어려움 등 

돌발적 상황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차원의 조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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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개선기본방향]

▶ 외국인주민 지위 명시(주민의 정의나 대상 규정에 포함)

▶ 외국인주민의 개념 및 유형 재구성

▶ 외국인주민 예외사항 인정(불법체류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지원 근거 설정) 

(1) 외국인주민의 지위 명시

❍ ‘외국인’주민의 권리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표명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주민’의 개념이나 대상 규정에 외국

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 ‘주민등록법’ 주민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은 주민에 대하여 대상별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주

민 삶의 기초데이터 구축과 주민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민지원행

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주민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

장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표 3-2> 주민등록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 대상 포함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

국민은 제외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

국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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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주민 개념에 포함

❍ 「지방자치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민의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

에 이를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관련 조항에 단서 조항의 삽입을 통

하여 일반적인 ‘외국인’주민의 자격이나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게 하는 

방법이 있음

–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민의 자격(제12조)과 주민의 권리(제13

조)를 규정한 조항의 내용중, 주민의 선거참여와 관련한 조항에 단서(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앞서의 

조항은 당연히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정  

–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선행적 개정이 전제되지 않

을 경우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법」간 상충을 명시적으로 야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한계 발생   

현행 개정(안)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

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

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

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

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

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하여 등

록한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

고한 외국국적동포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

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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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방자치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 개념 포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

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

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

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주민의 자격) (좌동)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좌동)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외국

인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2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칭 변경  

❍ 현재의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포함되어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외국인주민 등’으로 변경하여, 그 속에 ‘외국인’주

민과 기타(외국인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

– ① ‘외국인’주민

• 외국인으로서 주민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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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라는 한정적 표현은 삭제 필요

       * 등록외국인중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생계활동 중단, 유학생 등 비생계활동자 존재

– ② 기타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포함 

– ③ 의미가 불명확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는 삭제 

<표 3-4> 외국인주민 개념 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고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등
‘외국인’주민 이외에 한국국적 

취득자 포함 의미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
전제조건 삭제, 외국인으로 규정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좌동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삭제 대상 모호

 

❍ 그리고 지원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을 수동적인 시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일반 주민으로서의 적극적인 권리보유자로 규정 변경 필요

<표 3-5> 지원조례 개정(안) : 용어 정의 및 권리 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 초

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

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 등”(이하 ”외국인주민“이라 칭

함)이란 ○○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

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

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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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등’ 용어 사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의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참고2]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의 1. “강원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칭함)이란 강원도가 조성한 ... 말한다.

[참고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조(정의)의 4.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는 ... 말한다.

[참고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2. “위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이하 “아트홀·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 말한다.    

(3) 불법체류자 문제의 규정  

❍ ‘외국인주민’에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앞서 문제점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지원상황

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근거가 요구됨

–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등의 예와 같이 표준 조례에 반영 필요  

현행 개정(안)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시

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

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

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시

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

지 않는 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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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지원조례 개정(안) : 지원대상 단서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대상) ①○○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

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

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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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조직 및 지원시설

1.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역할 및 규모 취약

▶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적정 기준 부재

▶ 통합 지원시설의 외국인주민지원업무 상대적 취약(다문화가족지원업무 중심)

(1) 관련 행정조직의 역할 및 규모 차이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시책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

로 생활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때문에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

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적 불비 및 예산 근

거의 미비로 전담부서의 설치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1명 내외의 담당자가 외국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

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외국인주민수의 비율

이 10%가 넘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안산시만이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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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단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 구로구, 시흥시, 음성군이 한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자치단체는 다문화관련 부서내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수행 인력 측면에서도 안산시(30명) 이외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금천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3.5명, 4.5명(이 두 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글로벌빌리지, 

글로벌센터 직영 공무원 포함)이며, 여타의 자치단체에서는 1~2명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외국인주민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기준이 없고, 외국인주민 전담

부서(또는 담당직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조직(인

력)의 편차가 큰 것은 물론, 역할(수행업무) 역시 비체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표 3-7> 자치단체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현황(외국인인구비율 10% 이상)

구분
총인구

('19.11.1.)
외국인
주민수

비율 외국인주민 조직 인원 비고

중구 130,957 13,796 10.5% -
- 여성보육과 출산다문화팀. 외국

인주민 업무 담당자 없음

구로구 435,560 54,937 12.6%
1팀

[외국인지원팀]
 3

-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다
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금천구 249,747 32,851 13.2% - 3.5
- 여성가족과 외국인다문화팀에 외

국인 지원업무 3인(금천글로벌빌
리지)

영등포구 394,083 55,524 14.1% - 4.5

- 아동청소년복지과 다누리정책팀
에서 외국인지원업무 포함(서남
권글로벌센터), 다누리지원팀(다
문화 지원)

안산시 714,650 92,787 13.0%

2과 6팀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

외국인주민정책팀
재한동포팀

다문화특구지원팀 

외국인주민복지팀
지구촌문화팀

외국인주민교육팀

30
- 다문화가족업무는 외국인주민지

원과내 1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시흥시 508,749 59,634 11.7%
1팀

[외국인지원팀]
 2

- 여성가족과(5팀)내 다문화복지
팀, 외국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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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팀내에서 외국인주민업무와 다문화지원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 팀장, 그리고 팀내에서 1인이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각각 0.5인으로 계산. 인원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직도 및 담당업무
표상의 직원표기 기준임.

출처: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2020.11.30. 기준)

 

❍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주민수에서 

차이를 가지지만, 비슷한 규모의 외국인주민(15,000~20,000명)이 거주하

고 있는 3개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 음성군 이외 자치단체의 경우 독자의 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 인력의 경우 0.5명(파주시, 직원1명이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원 동시 수

행)부터 1.5명(음성군, 직원1명/팀장 0.5명), 4명(성북구, 글로벌빌리지센

터 직영 직원 3명, 직원 0.5명, 팀장 0.5명)까지 나타남7)    

❍ 이처럼 전담부서가 없이 소규모 인력(직원 0.5명~1명)으로 운영되면서, 대

부분 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행정조직내 담당자의 역할 또한 외국인주민업무의 기본계획수립부터 관련 

네트워크 구성, 시책의 개발 및 평가, 지원시책의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전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7) 팀장의 경우 팀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주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0.5로 계산함.  

구분
총인구

('19.11.1.)
외국인
주민수

비율 외국인주민 조직 인원 비고

포천시 159,871 21,113 13.2% -  1
-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2인)에

서 외국인주민지원업무와 다문
화가족업무 수행

진천군 87,525  10,462 12.0% -  -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내 1인

(건강가정, 다문화업무 등 수행)

음성군 104,823 15,676 15.0%
1팀

[외국인지원팀]
1.5

- 주민지원과 외국인지원팀(3인이
나 팀장외 2인이 각각 외국인주
민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를 분담)

영암군 57,476  7,269 12.6% -  -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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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와 외국인주민관련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한정되

어 체계적인 자치단체내 외국인업무의 수행은 제한적인 실정임    

❍ 또한, 외국인주민업무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외국인주민에 대한 이해, 외

국인 관계 법령, 교육/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련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담

당직원의 지속적인 관심이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 역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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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 

❍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설운영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어

려움 발생

– 현재 전국적으로 58개의 지방비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시설의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

례에 그 근거를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

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지원근거와는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법인, 단체 등에 파견 근무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비운용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생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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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설의 적정 기준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지원시설간 

기능이나 운영상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지원시설수의 편차는 단체장의 관심도와 이를 지원할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시설(지방비 지원) 수 및 운영인력(2017)

구분 시설수 지원기능 운영인력

서울 18

• 상담, 교육, 의료지원, 문화교류, 문화행사

• 외국인 비즈니스 및 창업활동 지원/교육, 교류활성화, 법률관

계 민원 지원

97 

(공 33, 민 64)

부산 2
• 상담, 교육, 문화행사

• 국제교류사업, 통상활동지원 등 
31 (민간)

대구 3 • 상담, 문화체육행사, 모임장소 제공 등 11 (민간)

광주 - -

인천 1
• 경제자유규역내 외국인거주자 지원

  (교육, 문화서비스, 홍보, 행정서비스 등)

3 (공무원) 

* 경자청 위탁

대전 1 • 상담, 교육, 종합생활안내 등 5 (민간)

울산 1 •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4 (공무원)

출처: 행안부 제공자료, 재구성.

❍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시설수는 30개인데, 이중 30%인 9개 지원시설의 운

영인력이 1~2명의 민간활동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세적 상황으로 시스템

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예컨대, 담당자 1

인의 휴가/병가 등으로 부재시, 상이한 지원이 필요한 복수의 내담자가 있

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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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기초자치단체 지원시설의 운영인력 현황(2017)

구분
운영인력

1~2명 3~4명 5명 이상

기초단체 지원시설수 9 6 15

출처: 행안부 제공자료 재구성, 충남 천안((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 위탁)은 충남도청의 지원시설로 본 집
계에서는 제외

– 지방비 지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비하여 

운영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판단도 어려운 실정

– 일례로 운영성과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용인원의 경우, 이에 대한 공통된 

집계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기관간, 그리고 운영인력 대비 이용

인원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 3-11> 기초자치단체 동일기능 지원시설의 운영인력과 연간이용인원(2017)

지원시설 주요기능
위탁/직영

(위탁기관)
운영인력

이용인원

(연간)

아산
아산시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 상담, 한글교육, 기타 교육 
(적응지원, 정보화, 
고용주교육 등), 생활안내서 
제작, 체육/문화행사, 노동자 
인권사업

위탁
(아산시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7명(민간) 8,000명

포항

남구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 상담, 한글교육, 문화체험행사
위탁

(경동교회)
2명(민간) 20,867명

북구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 상담, 한글교육, 문화체험행사
위탁

(늘사랑교회)
4명(민간) 5,700명

경주
경주YMCA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 상담(노동, 법률), 취업지원, 
한글교육, 정보화센터/쉼터 
운영

위탁
(경주YMCA)

3명(민간) 1,800명

경산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 상담(노동, 법률관계)
위탁

(한국노총경산지부)
1명(민간) 370명

양산 양산노동자의집
- 한글/문화교육, 

체육/문화행사, 긴급의료지원
위탁

(양산노동자의집)
2명(민간) 8,000명

출처: 행안부 제공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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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지원센터의 외국인주민사업의 위축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영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의 경우 외국인지원센터 단독 위탁(음성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위탁(여수시), 일부 사무 위탁(파주시)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 단일의 사

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주민업무가 상대적으로 축소

되는 사례도 발생

– 예컨대 아래의 여수시는 2013년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외국인주

민종합지원센터를 2019년 11월 기존의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직영과 위탁후의 외국인주민 담당업무자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운영프로

그램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직영당시 기본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고, 실제 운영 

역시 비교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표 3-12> 외국인주민업무 직영 및 위탁 운영 인력비교 : 여수시

2019.11 이전(직영) 2019.11 이후(위탁)

▪ 여수시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 직원6 [공무원2, 외국어계약직(외국인주민)2 

포함]

 - 개소일 : 2013. 10. 08.

 - 운영시간 : 09:00 ∼ 18:00(월∼금, 일요일)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중도입국자

녀, 시민 등

 - 주요사업

  · 교육사업/상담사업/통·번역 지원

  · 다문화이해사업/자조모임 

▪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

   지원센터

   - (사)여수이주민센터

   - 직원(24) 및 업무

센터 센터장

정착팀 팀장1

직원
1~3

직원4 외국인주민 지원

직원5
(외국인주민) 통번역서비스(중국
어), 외국인 근로자 회원관리

직원6
(외국인주민) 통번역서비스(베트남
어), 외국인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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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직영의 직원수 6명
은 행안부 조사결과 참조(제2장 지원시설 관련 전체조사)

<표 3-13>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 여수시 

구분 프로그램 기간 내용 대상

교육
사업

한국어
 교육

매주
일요일

초급,중급,고급,시험대비반
1회3시간운영
운영시간 : 13:00~16:00 (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직업능력
개발교육

단기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직장문화이해교육

외국인근로자

생활법률
이해교육

단기
출.입국, 노동법, 교통기초질서교육
지역생활적응을 위한 이해교육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인식개선
교육

단기 직업능력 및 직장 적응력 향상 교육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상담 연중 일반 및 방문상담
외국인주민
고용업체

통·번역 지원 연중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통번역지원 서비스 (중국어, 
베트남어)

외국인주민
고용업체

다문화 
이해사업

한국문화
체험

단기
한국전통문화체험활동
고적지답사, 시티투어 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자조모임
연중 
수시

국가별 자조모임 및 글로벌나눔 봉사단 운영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출처: 여수시 홈페이지

2019.11 이전(직영) 2019.11 이후(위탁)

직원7
(외국인주민) 통번역서비스(중국
어) (다문화통번역사업)

가족팀 팀장2

직원
8~13

돌봄팀 팀장3

직원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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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직영에서 위탁변경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비교해 보면, 아래 

비교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영(2018.11)으로 운영되던 때의 다수 프로

그램들이 통합 위탁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는 모두 사라지고, 2020년 11월 현재 통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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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개선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조직 적정규모화 및 역할 명시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내실화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 전담부서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수나 예산이 한정적인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하기는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의 주민수 반영에 따른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및 인력모형 개발

❍ 첫째, 지방자치단체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주

민의 주민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통하여 담당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

직구성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최선의 방법은 제1절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 외국인주민의 

범주내 모든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주민에 포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

로 인하여 관련 예산 확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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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둘째, 앞서 첫째 조건의 토대 위에서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표준모델(인구

규모별/정책대상별 외국인전담부서 설치필요성, 규모, 기능, 수행인력 등)

에 대한 표준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 표준모델의 개발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도출 가능함

– 표준모델 개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3-15>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조직진단 과정

구분 진단사항 비고

1단계
• 외국인주민 전담부서의 역할과 수행기능 

도출 

• 일부 위탁 운영시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담 역할 및 수행기능 명시  

2단계
• 기능별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 수행인

력 산출 

• 업무량분석(기능별 특성과 관내 외국인수 

연계 검토)

3단계 • 전담부서 규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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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전담부서가 설치될 경우 외국인주민업무의 전문

성(외국인주민에 대한 이해, 외국인 관계 법령, 교육/상담 등 지원 프로그

램 개발, 관련 민원 대응 등), 외국인주민 대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직을 전문직화하는 방안 역시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는 법령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조

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음 

 

1) 법령에 근거 규정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 참조(정성호의원 대표 발의안, 2020.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 설치·운

영, 비용 지원” 제시

– 동법의 경우 정책대상으로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자 포함)

를 포괄하고 있는 바, 정성호의원 대표 발의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

장에서 관련 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운영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근거마련

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음

– 다만, 정성호의원 대표 발의안의 경우 「다문화가족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와 일부 중복된다는 점, 명칭의 제한성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가 있음8)

8) 발의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제시하는 중복부분은 발의안의 외국인복지

센터 업무중 교육상담등 지원사업, 한국어교육의 두 가지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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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정성호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주요 입장

법무부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법적근거 마련의 입법취지 공감

- 다양한 사업성격상 외국인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외국인지원센터로 수정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외 필요 

법원행정처

- 입법 취지 공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필요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운영비 지원 

타당

- 시설명칭을 외국인복지센터가 아닌 포괄적·일반적인 외국인지원센터로 규정 필요 

여성가족부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수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가능한 바 신중 검토 필요 

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안법률안 검토보고”, 2020.9. 내용 요약 

 

❍ 먼저, 논란이 되는 업무 중복의 경우 교육상담과 한국어교육 부문으로 다

문화가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무는 다문화가족을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들이 향후 지역사회내에서 민주시민으로 자기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

도록 시민교육과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의 추가적인 보완 필요

– 이상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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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개정(안)

– 제1절에서 제시한 주민 대상의 개정(제1절 「주민등록법」 개정(안) 참조)

– 외국인주민의 범주내 모든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주민에 포함될 경우, 별

도의 지원시설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의 변

경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 확보도 가능  

      * 지방교부세 산정기준(현재와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한 보정계수 활용이 아니라 주민수로 

계산되는 모든 항목에 외국인주민수 기본 포함)  

2) 조례에 근거 규정 포함

❍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

– 개정 절차의 간편·신속한 장점이 있는 반면,

– 관련 예산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추가요

인으로 작용

❍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지원시설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다음 사항 포

함 필요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지원시설의 외부단체 지정시 및 일부/전체 사무의 위탁

– 지원시설 지정시 비용의 보조

– 지원시설 지정에 따른 비용보조시 점검책임   

<표 3-18>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

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

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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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설 설치 및 지정의 내실화

❍ 조례에 규정된 지원시설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 검토를 위하여, 

적정인력규모 및 시설규모 산출방법 마련 필요  

– ① 설치의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설치기준 마련을 위하여, 

– ② 지정의 경우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 지정된 지원시설의 내실화 및 이

를 통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 모색을 위하여 필요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

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

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

무의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

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비용을 보조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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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지원시설의 시설기준 도출 과정(예시)

[1단계] 기초자료 수집

 ▸ 위탁사무 범위 규정

 ▸ 위탁대상 사무의 정책대상 범위 규정


[2단계] 사무와 적정 필요기준 산출

 ▸ 사무별 적정 필요인력규모 산출

 ▸ 사무별 적정 필요시설규모 산출

⇠
[전문가 진단]

또는

[유사 지정사례 비교분석]


[3단계] 지원대상 시설 선정

 ▸ 사무, 적정 필요기준 및 대상시설의 자원

    보유현황 비교 위탁타당성 검토 

❍ 또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시에 운영과정(관련 프로그램 포함)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제도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

성, 인력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객관화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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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인주민의 참여활동

1. 문제점

▶ 운영의 형식성과 외국인주민의 참여 저조

   -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운영실적과 외국인주민 참여율 저조

   - 회의개최의 임의성

   -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성격 중복

▶ 운영과정의 비공개

(1) 운영의 형식성과 외국인주민 참여 저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근

거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는 16개 시·도 및 130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총1,803명임(외국인주민 224명, 12.4%)

–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는 4개 시·도 및 8개 시군구에서 지원협의회와 별도

로 구성(6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지원협의회와 통합 운영), 위원 

총145명(외국인주민 67명, 46.2%)

– 이외에도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주민 참여기구

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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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비교(통합 표준조례안 기준) 

구 분 협의회 자문회의

목 적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

한 자문, 정책참여 

구 성

15인 이내(위촉직 과반수 이상)

∙ (당연직) 부시장,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국

장, 교육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

소 소속 관계관

∙ (위촉직) 관련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

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시장이 위촉

20인 이내

∙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

식을 갖춘 자

임 기 2년 2년

기 능

외국인주민 등 지원에 관한 심의

∙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

력에 관한 사항

∙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등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회 기
∙ 정기회의 : 연 2회 

∙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할 때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보 수 ∙ 수당/여비 ∙ 수당/여비

출처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1)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운영실적과 외국인주민 참여율 저조 

❍ 먼저 운영적 측면에서 지원협의회 회의실적은 광역과 기초단체를 포함하

여 146개 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연간 회의실적은 총 169회로 지원협

의회 1개당 연간 1.2회 개최 

– 이러한 사실은 조례상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

어있음에도 기본적인 회의 개최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은 회의 개최수의 절대적인 부족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시책개

발 및 점검에 있어 제한요인으로 작용

– 일례로 외국인주민의 제안건수와 채택건수를 보면 전체 146개 지원협의회

에서 총 47건의 제안이 이루어졌고, 이중 27건이 채택되어 지원협의회 1

개당 연간 한 건의 제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지원협의회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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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건), 채택된 건수는 그 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회의의 주 내용이 자치단체의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위주로 

진행되고, 실질적인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정책의 평가 등은 거

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

❍ 다음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보면 전체 위원 1,803명중 외국인주민은 224

명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의 심의 및 평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시각으로 보는데서 출발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성에서는 다양한 외국인주

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이를 결집하여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

– 또한 현재와 같이 당연직의 경우 행정기관의 간부급 공무원으로, 위촉직도 

관련단체 임원이나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원협의회 1개당 1~2명이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이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         

<표 3-21>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2017)

지자체
(기초단체)

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현황 운영 현황

소계 내국인 외국인주민 회의실적
외국인주민

제안
외국인주민
제안채택

합 계 146(130) 1,803 1,579 224 169 47 27

서울(25) 15(14) 180 153 27 19 16 6

부산(16) 5(4) 72 64 8 7 1 0

대구(8) 2(1) 29 24 5 3 1 0

인천(10) 8(7) 88 79 9 10 7 7

광주(5) 2(1) 29 27 2 3 1 1

대전(5) 2(1) 25 23 2 2 0 0

울산(5) 5(4) 64 58 6 2 0 0

세종 1 13 10 3 2 0 0

경기(31) 22(22) 308 271 37 36 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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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안부 내부자료.

2) 외국인주민 자문회의의 운영실적과 외국인주민 참여율 저조 

❍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운영실적 역시 지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상

황인데, 총 12개의 자문회의가 연간 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회의 1개

당 연평균 0.75회 개최에 그쳤고, 미개최 자문회의도 5개나 되는 상황

<표 3-22>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자체
(기초단체)

구성 
지자체

구성 현황 운영 현황

소계 내국인 외국인주민 회의실적
외국인주민

제안
외국인주민
제안채택

합 계 12(8) 158 91 67 9 9 9

부산(16) 1(1) 13 13 0 0 0 0

대구(8) 2(2) 20 19 1 1 1 1

울산(5) 2(1) 28 10 18 1 0 0

경기(31) 2(2) 26 12 14 2 0 0

강원(18) 2(2) 16 14 2 1 1 1

충남(15) 1(0) 15 0 15 3 3 3

경북(23) 1(0) 17 15 2 0 0 0

제주 1(0) 23 8 15 1 4 4

출처: 행안부 내부자료(※ 6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는 지원협의회와 통합 운영)

지자체
(기초단체)

협의회
구성 지자체

구성 현황 운영 현황

소계 내국인 외국인주민 회의실적
외국인주민

제안
외국인주민
제안채택

강원(18) 6(5) 61 54 7 8 0 0

충북(11) 8(7) 84 75 9 5 1 1

충남(15) 8(7) 115 91 24 17 2 1

전북(14) 14(13) 151 135 16 16 5 5

전남(22) 20(19) 230 205 25 15 1 1

경북(23) 18(17) 203 185 18 12 10 3

경남(18) 9(8) 116 101 15 9 2 2

제주 1 35 24 11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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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개 자문회의에서 외국인주민 제안실적도 자문회의 1개당 1건에도 미

치지 못하는 총 9건에 그쳐, 67명의 외국인 자문위원(전체 자문위원의 

46.2%)의 역할 및 회의운영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 

– 자문회의의 외국인주민 참여비율 역시 구성원의 과반에 못미치는 46.2%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주민 참여비율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 

 

3) 회의개최의 임의성

❍ 현재 조례상으로 규정된 회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단체장의 관심 정

도에 따라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 먼저, 지원협의회의 경우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정기회의 경우도 해석의 논란 야기

– 다음, 자문회의의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자체가 없이 시장 또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의무적 회의 개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 

– 이와 같이 회의의 개최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

최가능한 임의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운영활성화가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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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부분적 성격 중복

❍ 조례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 각각에 대한 규정을 두고,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협의회

의와 자문회의 각각 참여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역할에 유사한 측

면이 있어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6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는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내에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성격이 혼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외국인주민의 활용이 가능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외국인주민모니터링단 등을 별도로 활용하고 있어, 

외국인주민 자문회의의 역할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위원의 구성적 측면에서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부시장, 외국인 지

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위촉직) 관련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자문회

의의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가 지역사회

내 한정적인 만큼, 상당부분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더욱 양자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

 

(2) 운영과정의 비공개

❍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형식적 운영과 외국인주민 참여율 저조를 야기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제기한 유사 단체 증설에 따른 기능중복, 외국

인주민의 낮은 참여비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 다른 요인중 하나

가 이들 회의의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문회의의 구성에서부터, 회의내용, 회의

결과의 조치 등을 외국인주민은 물론, 일반 주민도 확인하기 어려움

– 실제로 외국인주민이 전체 주민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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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적인 외국인주민 관련항목을 찾기가 쉽

지 않고, 

– 나아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나 자문회의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결과 등

을 알 수 없어, 관내 일반 주민은 물론 외국인주민 역시 외국인주민을 위하

여 어떤 시책이 쟁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그 

결과 어떤 시책들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불가능

❍ 참고로 일본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시책 및 운영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예컨대 가와사키시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 시정정보 항목에서 외국인시민

시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것을 클릭하면 외국인시민과 관련된 추진제

도 및 관련 사항들이 공표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 쉽게 시의 외국인주민시

책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 카와사키시 홈페이지 ‘외국인시책’ 정보 

출처: 川崎市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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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 외국인주민 시책으로는,  

– 앞서 홈페이지 ‘시정정보란’에서 ‘외국인시민시책’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시책,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생활관련 다언어

정보, 외국인주민실태조사보고서 등이 게재되어 있음

– 여기서 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클릭하면, 구성원,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회의록, 연간보고서 등의 확인이 가능함

<그림 3-2>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시책(홈페이지 게시사항)

출처: 川崎市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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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관련 공표 세부사항(홈페이지)

공표사항 비고

외국인시민대표자회 위원명단 - 실명, 국적, 거주區

외국인시민대표자회 회의 일시/장소 - 8회 일시/장소(연초) → 참관 가능

외국인시민대표자회 회의록 - 실명, 전체발언내용 (2008~2019)

외국인시민대표자회 연차보고서

- 정기회/임시회 심의사항 보고

- 전문가 의견

- 임시회(오픈회의) 참가자 의견

- 각 년도 건의사항/처리부서/조치결과

- 각종 활동사항(뉴스레터, 행사참가 등)

다문화실태보고서
- 외국인시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

- 외국인시민 인식조사(인터뷰 조사) 결과 

출처: 川崎市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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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단기적 개선방향]

▶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운영 개선 

   - 위원 구성 개선

   - 회의 개최 명료화

▶ 운영과정의 공개

[중장기적 개선방향]

▶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역할 재조정 : 자문회의의 대표자회의 전환   

(1) 단기적 방안

1) 위원 구성 개선 : 외국인주민 참여비율 제고

❍ 현재의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낮은 외국인주민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

인주민 시책심의나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 

– 지원협의회의 경우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서 “위촉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국인주민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체적

으로 지원협의회에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25%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문회의의 경우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외국인주민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자문회의에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최소한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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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 위원구성 개선

현행 개정(안)

제8조(협의회 설치) ①○○시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시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

우 외국인주민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①○○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①○○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국인주민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의운영의 명료화

❍ 회의운영의 명료화는 크게 ‘회의개최의 구체화’ 측면과 ‘회의운영 결과의 

공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먼저, 회의개최의 명료화를 위하여 검토가능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개최하

여야 하는 정기회의를 명시하고, 회의 개최여부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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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협의회의 경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의회 회의

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부분(회의 소집이 단체장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을 제거,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

으로 개정하여 정기회의 개최 의무화     

– 자문회의의 경우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지원협의

회 개정안과 같이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단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개

정하여 의무적 회의개최 확보

❍ 다음,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의내용과 결과에 대한 공시를 통

하여 회의참여자의 책임성 및 참여율 제고, 행정의 적극성 부여, 주민(외국

인주민의 포함)의 관심 유도 등의 효과 모색

<표 3-25>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 회의운영의 명료화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의) ①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①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회의의 내용과 의견의 반영조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①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
다.

제17조(회의) ①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
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단 임시
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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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적 방안

1)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와 자문회의의 역할 재조정

❍ 중장기적으로 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명확히 구분

– 지원협의회

• 현재와 같이 관련 행정기관, 전문가, 외국인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주민 시책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

– 대표자회의

• 기존 자문회의를 외국인주민들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로 전환

• 행정 주도가 아니라 외국인주민에 의한 자율적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표자회의와 행정간 시책건의 피드백 관계를 명시

•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을 토론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책화 건의

•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이 주민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분야 개

발 및 지원   

현행 개정(안)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의 내용과 의견의 반영조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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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외국인주민 자문위원회 역할 및 관계 변화

 [현재]

지원위원회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 외국인주민시책 심의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

선에 대한 자문

지원시책(안)↑↓평가·심의 자료제공↑↓자문

지방자치단체



 [변경(안)]

지원위원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외국인주민시책 심의  

전문가조언

→
←

자료제공

• 외국인주민 문제 발굴 및 정책건의  

  - 외국인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

점 도출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역할 도출

  -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마련

  -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역할을 위한 

문제개선 건의

•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활동 구심점 역할

지원시책(안) ↑↓ 평가·심의 정책건의 ↓↑ 조치결과통보

지방자치단체

❍ 외국인주민이 행정기관의 시책(또는 시혜)의 대상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

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높여나가고, 이를 통해 주체적 입장에서 

직접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들과 상생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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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역할확대(예시) 

민간단체
상호협력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호협력

⇄ 행정기관 

명예통장단 외국인주민자치 지원

모니터링단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치안봉사단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지원 

학습봉사 외국어회화 등

교류협력 학교 1일 교사, 문화체육행사 등

생활상담지원 신규 정착자 생활상담 등

행정협력봉사 통역, 의견수렴, 시책 자문 등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활동영역 확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역할 및 자치력 제고 

 

❍ 참고로 일본의 외국인주민 시책우수사례로 인정받는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조례」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9)

<표 3-25>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공식 외국인주민 참여협의체(조례 근거) 

9)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수(우리의 경우 등록외국인 개념)는 2019년 12월 기준 45,638명(전

체 시민의 2.98%). 

구 분 외국인주민 자문회의(한국)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日 가와사키시)

목적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정책참여 
•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파트너로서의  위

치 부여, 정책참여

근거 • 조례 • 조례

구성

• 20인 이내
•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

• 26인 이내
• 외국인시민의 공모, 선정위원회 거쳐, 시장

이 위촉
(* 공모자격: 18세 이상으로 시에 1년이상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시민)

임기 • 2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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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주민 지원 통합조례(안) / 가와사키시 홈페이지.

2) 법제화(안)

❍ 현재의 자문회의를 대표자회의로 전환할 경우, 앞서 제시한 역할에 비추어 

다음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함 

– 대표자회의 설치 추가(개선) 사항

• 목적 

• 위원자격 및 선출방법

– 대표자회의 운영 추가(개선) 사항

• 회의유형 및 개최

• 회의운영방식

• 관계자료 제출 및 관계자 출석, 설명 및 의견청취

• 대표자회의 참관

• 회의내용에 대한 단체장의 대응의무 및 공표

구 분 외국인주민 자문회의(한국)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日 가와사키시)

기능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 외국인시민 생활전반에 대한 조사심의
• 조사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활동보고서(매년) 작성 및 공표

↓

• 시장은 의견사항 전청적 대응

• 회의 보고결과 지방의회 보고

• 결과 공표 

회기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회 : 연간 4회(1회당 2일)
 - 회의개최 일시 홈페이지 연초 공표
• 임시회 : 위원장 필요 인정시

신분보수 • 수당/여비
• 특별직 지방공무원
• 회의출석시 수당 지급

기타
• 필요시 시청 관계부서에 자료 및 관계자 출

석 요구
• 직무상 습득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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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선(안) : 자문회의의 대표자회의 전환  

현행 개정(안)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①○○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대표자회의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

인주민의 정책참여 제고 및 주민자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

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표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자회의 위원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

는 외국인주민의 공모과정을 거쳐 시장이 위

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회의) ①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대표자회의는 연 4회 이상 개

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

분한다. 단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운영은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자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외국인주민 시책지원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별

도로 정한 경우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안된 안건과 그 처리결과를 자문회

의에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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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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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주민 등록/관리 이원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 ‘외국인’주민 관리의 이중성

   - 법적 상충

   - 사회통합의 이념과 실제의 괴리

▶ ‘외국인’주민의 사회생활 불편 지속 

1. ‘외국인’주민 관리의 이중성 

(1) 법적 상충

❍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는 물론, 법과 실제 현장(지방자치단

체)에서의 운영상 괴리 발생

–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을 주민에 불포함,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외국

인등록대장을 통하여 별도 관리

– 그러나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

라 외국인도 주민으로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향후 보다 확

대 예상

–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의 

필요사항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판례 역시 양자가 동일한 효

력을 갖고 있음을 판시하고 있음)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완하는 방식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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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련 법령/조례간 차이

외국인의 주민 불포함 외국인의 주민 포함

[주민등록법]

• 주민 대상에서 외국인 제외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기관)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표작성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외국인대

장 작성·관리

[지방자치법]

• 주민 개념에 외국인 포함 유권해석(행안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외국인주민 대상에 ‘외국인’ 포함

 
❍ 이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 양자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지방자치단체)에서 

양자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됨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관리의 중복 비용 발생, ‘외국인’주민

의 주민지원 누락,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합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불합리, ‘외국인’주민의 민간분야 생활불편까지 다양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일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수의 ‘외국인’주민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

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급시 대부분의 지표 근거가 ‘주민수’

로 계산되지만, ‘외국인’주민은 주민등록으로 관리되지 않아 배제. 외국인

의 경우 일부 지표에서 그것도 보정변수로만 활용되어 ‘외국인’주민이 많

은 자치단체일수록 주민예산운영에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주민임에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야기의 원인이 되기도 함(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의문 제기.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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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합의 이념과 실제의 괴리

❍ 사회통합의 목적은 ‘외국인’주민이 시혜적·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

회에서 주체적·적극적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관계 중

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정책추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에서 이중적 관리가 행해짐

으로써, 사회통합의 실질적 의미 저해

– 첫째, 이중적 관리는 사회통합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개발의 기본 시각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을 주체적·참여적 주민

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국민(또는 주민)에 준하여 권리를 인정해 주는 시혜

적·수동적 대상으로 보게 만듬

– 둘째, 이러한 이중적 관리에 의하여 적극적 행정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

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소극적 문제보완형 내지 지원형 행정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됨(이러한 사실은 앞서 제3장의 참여활동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 정책이 한국의 경우 지원정책 중심인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참여정책 중심으로 만드는 원인이 됨)

– 셋째, 이중적 관리는 지역사회 ‘내국인’주민과 외국인 양자 모두에게 부정

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바, ‘내국인’주민에게는 지역사회내 삶의 질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부담요소로,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지역사회의 참여주체’

로서의 위치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민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지원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의 이중적 관리는 외국의 사례와 바교해 

볼 때도 외국인관리정책의 경직성과 통제성을 보여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애초부터 주민등록체계를 두지 않고 있는 영

국과 미국은 물론,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외국인의 관리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등록에 통합

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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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가별 출입국관리 및 주민등록 비교

출입국관리
자치체등록업무

사회보험/

세금관리

정부부처/자치체간 

정보공유출입국관서 자치단체

영국

미국

특정국적자 

등록(영)

체류자격발급 

영주자(미)

자국인 

선거인명부에 

등록(주민등록제

도 없음)

납세자번호(영)

사회보험번호(미)

관계부처와 계약에 

기초한 융통(영)

독일 입국심사
체제허가

(기초단체 외국인局)

자국인 및 

외국인 

주민등록

임금세번호

외국인데이터를 각 

부처, 자치체가 정보 

공유

일본

(과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증 

발급(자치체 

법정수탁사무)

외국인대장 

관리 

외국인등록에 

기초한 관리

일본

(현재)
체류카드 발급 주민증 발급

주민기본대장에 

외국인대장을 

통합

사회보장카드 

도입(주민기본

등록시스템과 

연동)

주민기본등록 시스템의 

일부를 데이터화해 각 

부처, 자치체가 정보 

공유

출처: 井口泰, 外国人政策の改革と新たなアジアの経済連携の展望: 入管政策と統合政策を基盤として, 移民
政策硏究(移民政策學會), 2009. p.19. 일부 재구성

❍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적극적 인구정책, 이민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적정 

대응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가능

– 향후 인구문제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

에 의하면10)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출생 외국인자녀의 한국국적 부

여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연구

– 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 동화정책을 표방하는 것

으로, 이 경우 현행 법체계로라면 외국인가정의 경우 부모는 외국인등록, 

자녀는 주민등록으로 동일 세대임에도 분리· 관리하는 문제 발생  

– 이 때문에 이민행정체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입

국관리와 거주시 필요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 즉 통합관리

체제의 부재11)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 제기

10) 동아일보, 2020.8.28.



81

제4장 외국인주민 등록/관리 이원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외국인의 사회생활 불편 지속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토대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에 기초하여 이루어 짐

– 주민등록은 행정단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기본정책자료

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정책 수립의 바탕이 됨

– 그러나 외국인주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으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주민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내국인’주민과 별도 관

리되면서, 주민등록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기초서비스의 누락 및 제외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뱅킹 가입과 같은 민간기관에 의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외국인’주민의 경우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공

적·사적 사회생활에 있어 ‘내국인’주민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가 다

수 발생

<표 4-3> 주민등록 관련 외국인주민 불편사항(사례)   

11) 한국행정연구원, 국가발전과 통합제고를 위한 이민행정체계 구축방안, 2017.

사례 비고

공공

영역

전국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이 이뤄지지만 현장에서는 혼란. 예비소

집일에 아동도 반드시 참석토록 ... 하지만 취학통지서에 이런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데다 취학통지서조차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은 관련 공지

사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혼자 무작정 학교를 찾

았다가 “아이와 함께 오셔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시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다수. 외국 국적의 학생은 예

비소집일에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서류 4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발급받아 오는 학부모가 드물다는 것 (국민일보, 

2019.1.10., “‘아이 데려오란 말 못들었는데…’ 대혼란 겪은 다문화가정”)

교육청 주민등록 

기반 취학통지

‘금천구 교복지원조례’에 의한 구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원 지급시, 지급대상을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규정하여 대상

에 외국 국적의 학생은 불포함. (경향신문, 2020.5.17. “한국에 19년 살고

도 ... 외국인자녀라 교복지원 안된다네요”) (*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주민등록 기반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82

외국인주민 관계 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

❍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통합관리를 하기 이전

의 일본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역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관리 이전에는, 외국인주민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제공의 근거불분명은 물론, 지역사회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이 다수 노정되었고,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민기본대장법(우리나라의 주민

등록법에 해당)의 개정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기본대장에 일본인과 

외국인을 함께 등재·관리하게 된 것임

사례 비고

민간

영역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주민등록에 관리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속출(한국일보, 

2017.3.30. “집경매 절차 몰랐다고 전세금 날려 – 중국동포의 조각난 코

리안드림”)

법원 주민등록 

기반 관련 통지

외국인의 경우도 임대차·매매계약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시 외국인 

거주자는 미표기되고, 직접 열람도 불가능하여, 해당 물건지가 매매·근저

당 설정되는 경우 임국인 임차인은 물론 선의의 내국인 매수자 역시 피해 

발생 가능

외국인 주민등록 

미표기 및 직접 

열람 불가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는 930만명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터

넷뱅킹은 매우 제한적. 외국인은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

음(비대면으로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 부재). 외국인이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금융 당국에

서 지정한 실명확인증표로 국내거소 확인을 거치는 등 조건이 걸려있지

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취득의 어려움을 가진데다, 여권도 신원 확

인용도 이외에는 금융 전산 상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사실상 외

국인의 비대면 인터넷뱅킹 이용은 시작부터 막혀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인의 인

터넷뱅킹 이용 제한 등 외국인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문제를 중점 논의. 

하지만 유관부처들은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한 금융범죄 악용 우려와 비

대면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편 비용 문제로 협의 진전 없는 

상황(경향신문, 2019.11.4. “국내거주 외국인 250만명에겐 여전히 ‘그

림속 은행’”)

주민등록 

확인가능한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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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일본의 외국인주민 주민등록 일원적 관리

내용 • 외국인주민을 주민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

목적

• 일본에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가 일본인

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기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 증가

•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의 편의증진 및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 등의 행정합리화 도모

시행

• ‘주민기본대장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9년 7월 15일 공포,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해 주민표가 작성되고, 2013년 7월 8일부터 주민기본대장 네

트워크 시스템 및 주민기본대장카드 운용 개시

효과

• 법 개정전까지 주민기본대장법과 외국인등록법이라는 2개의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해 파악

하던 복수국적세대(외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세대 구

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사본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됨

•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전입 신고 등에 의해 국민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신고와의 단일화를 통해 절차 간소화

• 법무대신과 시구정촌의 장이 정보를 교환하여 외국인주민이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과 시

구정촌에 각각 신고하던 부담이 경감

출처: 総務省 homepage(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

❍ 우리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내국인·외국인의 주민등록 일원화를 통하

여 ‘외국인’주민의 정당한 서비스 향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관리 대응력 

강화, 상향식 ‘외국인’주민관리 데이터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

앙부처관련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의 효과적 마련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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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선방안

[개선기본방향]

▸ 기존 제도 유지 : 부처간 이견 및 충돌 최소화

   - 외국인등록제도(출입국관리기관), 주민등록제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표 기재방식만 변경

   - 외국인대장 작성관리 → 주민등록 작성관리

▸ 외국인 관리 혼란 방지/행정비용 최소화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 사용

1. 지방자치단체내 외국인등록・주민등록 통합관리 모형(안)

(1) 기존 제도의 수용

❍ 외국인의 주민등록 통합관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

와 같은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는 부처간 이견은 물론, 실제 추진과정에서도 

전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 따라서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주민등록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외국

인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은 현재와 같이 수행함으

로써, 관련 부처의 기본 업무에는 변동 없음

    

(2)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재방식 변경

❍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표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성·관리방식에서 변경 모색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등록표를 받아 외국인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

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외국인등록대장 대신 주민등록표에 작성·관리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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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전환은 일본의 사례에서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개정전 일

본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외국인등록업

무를 우리와 같이 출입국관리부서가 직접 하지 않고 법무성의 법정수탁사

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외국인등록원표 작성을 주민기본대장 작성

으로 전환

– 주민번호 부여,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시간(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준비/

홍보, 발급시행 등 소요시간)과 비용 발생      

<그림 4-1> 일본의 외국인주민 통합관리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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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개선은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으로의 일원화를 위하여 일본의 

통합사례를 참고하되, 앞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각의 고유업무

를 유지하면서도 개정의 효과를 모색할 수 있는 최소의 변화를 지향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관리기관의 기본 관

계 및 업무를 유지하면서, 외국인등록표의 기재방식과 전출입 부분(그림에

서 점선 부분)만 주민등록 관리방식으로 변경 

<그림 4-2>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주민등록 통합관리 현재/변경안 비교





87

제4장 외국인주민 등록/관리 이원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외국인관리 혼란 방지/행정비용 최소화

❍ 주민등록 통합관리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번로를 부여하고, 이

에 따른 주민증록증(외국인용)을 발급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

도를 수용하여 현재의 절차중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행되는 외국인대장 

작성·관리를 주민등록표 작성·관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등록

번호, 외국인등록증은 그대로 사용

– 먼저,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번호산출방식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주민번호 산출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및 

통계작성상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외국인등록

번호를 그대로 주민등록에 기재하고, 

– 다음, 주민등록표상에서 통합관리될 경우 이와 연계된 각종 서비스의 지원

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음  

2. 법적 근거 마련

(1) 외국인의 ‘주민’ 대상 개정(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인 ‘주민’ 대상 범위

– 첫째, 주민등록을 위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하여 외국인등

록증을 받은 외국인을 기본 대상으로 함

– 둘째, 등록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 관련법 개정안 –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에 포함

• 그러나 결혼이민자 한정하는 것은 국내거주 외국인중 결혼이민자만 주민

에 해당된다고 오인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다른 외국인

거주자와 차별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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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제한없이 주민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되, 각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탄력적

으로 적용범위를 조정하도록 함 

<표 4-5> 주민등록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대상 포함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

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

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

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

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

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

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

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하여 등

록한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

고한 외국국적동포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

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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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절차의 개정

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출입국관리법 제34조)

–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의하여 출입국관서로부터 외국인등록표를 받

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그 내용을 외국인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

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

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대장 작성·관리를 주민등록표에 작

성·관리하는 것으로 대체함 

▸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출입국관서에서의 외국인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외국인의 주민등록 신고 

전환

② 주민등록번호 기재(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법상 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

도록 되어 있음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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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과 같이 별도의 신규 주민번호를 부여할지, 아니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대

로 쓰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외국인에 대하여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 ⓐ 신규번호 생성 비

용, ⓑ 외국인 및 내국인의 구분 혼란, ⓒ 각종 외국인 시책, 통계자료 수집 

곤란, ⓓ 법무부나 경철청 등의 안전관리상 문제 제기 우려   

– 현재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모두 동일 방법으로 생성, 더욱이 

2020년 10월 1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중 성별구분을 제외한 

숫자가 임의번호로 변경되면서, 외국인등록증번호와 번호와 구조상 차이 

없음

▸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함

▸ 중장기적으로 자치사무 전환시 주민등록번호 발급 고려(향후 통합관리 

법령 및 전산시스템 개편 전제)

③ 주민등록 신고(주민등록법 제8조)

–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효력 발생

–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서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의 

신고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중복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

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단서 조항의 예외로 인정하여 신고자 아닌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재 가능하

도록 규정 

▸ 중장기적으로 자치사무 전환시 ‘외국인’ 주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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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사항(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의 경우 역시 주민이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제8

조 변경(안)과 같이 직권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기재하며, 기재사항에 대해

서는 별도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함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단기적으로 신고사항은 직권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사항은 세부사

항 검토후 법령에 별도 항목 추가  

▸ 중장기적으로는 자치사무 전환시 ‘외국인’ 주민 신고 전환

 

⑤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사용하는 만큼, 별도의 

주민증 발급은 불필요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증 발급을 위

한 추가 소요 비용 억제는 물론,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관계 유

지 효과 

▸ 중장기적으로 자치사무 전환시 ‘외국인’ 주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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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지자체의 외국인등록표 처리

현행 개정(안)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

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

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

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대장에 적

어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개정 전제)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

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표 4-7> 주민등록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등록 절차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

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

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4에 규정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대상규정 

신설 전제)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

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으면 예외로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

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와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외국인은 제8조에 따라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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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

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여 시각장애인

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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